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1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표명서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제출해야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가. 관련규정 : 남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남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

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등록 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대상 : 남구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다. 제출기한 : 2022. 11. 22.(선거일전 30일)까지

2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사직해야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 사직해야 하는 사람

가. 관련규정 : 남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7항
「남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직대상 : 남구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다. 사직기한 : 2022. 11. 22.(선거일전 30일)까지
※ 사직시점의 판단기준 : 소속단체(사무처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공직선거법』제53조제4항(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준용


